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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 사 위 원 회

주 의 요 구

제 목 출장 및 출장여비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

관 계 기 관 인재개발원

내 용

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에 따르면, 회계담당공무원(출납원을 포함한다)은

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출장복명서 등 출장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요구

하여야 하고,

「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」154조(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)에서는 회계관계

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

하였으며,

「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제8조(출장공무원)에 따르면 출장공무원이

그 임무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과

보고를 하여야 한다.

따라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(이하 “인재개발원”이라 함)에서는 관계 법령을

준수하여 출장 및 출장여비 관련 업무에 철저하였어야 했다.

그러나 인재개발원에서는, 소속 직원들의 출장여비를 집행하면서 해당자들로

부터 출장복명서 등의 관련 증빙자료 징구에 철저하지 못하였고, 그에 따라 최근

4년여(’14.1.~’18.2.)간 복명서 등 출장관련 증빙자료가 없는 총 2,784건의 출장에

대하여 48,360천 원의 출장여비를 지급하였으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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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.11.1.에 다녀온 출장에 대하여 40일이 지난 2017.12.11. 결과보고를

하는 등 [표1]과 같이 2017년도 인재채용과(예시)의 경우 14일 이상 지연하여 출장

결과를 보고한 건수가 133건(353명)에 달하고,

【표1】2017년도 가과(예시) 출장 지연보고 현황

※ 인재개발원 제출자료 재구성

2016년도 가과(예시)의 경우 [표2]와 같이 출장에 동행하지 아니하여 출장내용에

대하여 알지 못하는 자(서무 등)가 타인의 출장에 대해 대신하여 결과보고를 한 건

수가 16건(42명)에 달하는 등

【표2】2016년도 가과(예시) 출장 대리보고 현황

연번 소속 성명 출장일 보고일 지연일수

1 가과 갑자, 을자, 병자 ’17.1.13 ’17.2.2. 20

- 생략 - 

58 가과 정자, 무자, 기자 ’17.6.1 ’17.7.6. 35

- 생략 - 

119 가과 경자, 신자 ’17.11.1 ’17.12.11. 40

120 가과 임자, 계자 ’17.11.1 ’17.12.11. 40

- 생략 - 

133 가과 갑수, 을수, 병수 ’17.12.5 ’18.1.3. 29

연번 소속 성명 출장일 보고일 보고자 비고

1 가과 갑외 1명 ’16.1.5. ’16.2.4. 신 대리
2 〃 갑외 1명 ’16.1.6. ’16.2.4. 〃 〃
3 〃 갑외 1명 ’16.1.8. ’16.1.21. 〃 〃
4 〃 갑외 2명 ’16.1.27. ’16.2.4. 〃 〃
5 〃 갑외 3명 ’16.2.12. ’16.3.8. 〃 〃
6 〃 갑외 1명 ’16.2.19. ’16.3.8. 〃 〃
7 〃 갑외 1명 ’16.2.25. ’16.3.8. 〃 〃
8 〃 을 ’16.3.25. ’16.4.8. 〃 〃
9 〃 갑외 3명 ‘16.6.20. ‘16.7.5. 〃 〃
10 〃 병외 7명 ‘16.9.5. ‘16.10.12. 〃 〃
11 〃 정 ’16.7.19. ’16.8.3. 임 대리
12 〃 무외 2명 ’16.12.5. ’16.12.26 〃 〃
13 〃 무외 2명 ’16.12.15. ’16.12.26 〃 〃
14 〃 기외 2명 ’16.12.19. ’16.12.26 〃 〃
15 〃 기외 2명 ’16.12.23. ’16.12.26 〃 〃
16 〃 경 ‘16.12.21. ‘16.12.26 〃 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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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인재개발원 제출자료 재구성

출장 결과보고가 여비 지급에 쓰일 증빙자료를 만들어내기 위한 용도로만 활용

되고 있다는 의심을 야기하였고, 위의 3가지 부적정 사례(증빙자료 없는 출장에 대한

여비지급·출장 지연보고·출장 대리보고)에 대한 총괄현황은 다음 [표3]과 같다.

【표3】출장 및 출장여비 지급관련 부적정 사례(증빙자료 없음·지연보고·대리보고) 총괄현황

(단위; 건, 명, 천 원)

연도 구분
증빙자료 없음(미보고) 지연보고

※14일 이상
대리보고

출장자 수 여비 지급금액

계 2,784 48,360 1,644 208

소계 1,061 20,690 94 20

2014

가과 409 8,440 32 -

나과 617 11,650 11 -

다과 35 600 51 20

소계 810 14,070 341 83

2015

가과 614 10,520 7 41

나과 149 2,690 177 -

다과 47 860 157 42

소계 327 5,260 489 52

2016

가과 71 980 41 10

나과 188 3,060 213 -

다과 68 1,220 235 42

소계 557 7,900 591 52

2017
가과 242 2,920 67 21
나과 260 3,900 171 -
다과 55 1,080 353 31

소계 29 440 129 1

2018
가과 5 60 4 -
나과 24 380 74 -
다과 - - 51 1

※ 인재개발원 제출자료 재구성

<주> ‘출장자 수’의 경우, 총(연)인원 기준임. 

【 조치할 사항 】

인재개발원장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증빙자료 없는 출장에 대한 여비지급, 출장결과의

지연보고·대리보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교육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

하시기 바랍니다.(주의요구)


